
[별지 제42호서식의(가)] <개정 2020. 1. 17.>
투표용지

10㎝
0.5㎝

( 선거구)

선거투표 2㎝

0.5㎝ 0.5㎝
0.5㎝

1㎝ 3.5㎝ 3㎝ 1.5㎝

1 ○ ○ 당 김 주 립 1.5㎝

2 △ △ 당 강 정 책

3 □   □ 당 송 세 라

○ ◇   ◇ 당 백 최 고

○ 무 소 속 이 슬 기

0.5㎝

1.5㎝ 2.5㎝

0.5㎝ 투표관리관

2㎝

2㎝
선

취

0.5㎝
절

5.5㎝

주: 1. 투표용지의 인쇄 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, 기표칸을 표시하는 

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.

2.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ㆍ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.

3. 일련번호(No.  )는 구ㆍ시ㆍ군위원회(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선거, 임기만료에 따른 국

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거별ㆍ선거구별)단위로 작성하

되, 동시선거 시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정한다. 다만, 법 제218조의18제1항

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단위로, 법 제218조의18제4항(대통령선거에 한정한다)에 따

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단위로 작성한다.

4.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칸에 "무소속"이라 기재한다.

5. "(    선거구)"칸은 대통령선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,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

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.

6. 기호ㆍ소속정당명ㆍ후보자성명 및 기표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"후

보자성명"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.

7.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 발송 시에 좌측상단의 여백에 "거소투표"라 표시한다.

8.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」 

제33조(규격)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9.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"투표관리관"칸을 "사전투표관리관"칸으로, 법 제218조의18제1항 

또는 제4항(대통령선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"투표관리관"칸을 "책임위원"칸으로 

작성한다.

10.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의 여백을 정당ㆍ후보자수에 따라 조정

할 수 있다.

11.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

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, "기호ㆍ소속정당명ㆍ후보자성명 및 기표칸"을 뒷면에 작

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후보자칸을 뒷면에 작성하여야 한다.



[별지 제42호서식의(나)] <개정 2005.8.4>(규칙 제71조제5항관련)

후보자(사퇴)·(사망)·(등록무효)안내

     년    월   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(사
퇴)·(사망)·(등록무효)하였(되었)습니다. 따라서 다음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
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 [인]

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(사퇴)·(사망)·(등록무효)

   주 :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
의 후보자명부가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‘후보자가’를 ‘○○정당의 후보
자명부가’로, ‘후보자에게’를 ‘정당에게’로, ‘소속정당명’을 ‘정당명’으로 
하고, ‘후보자성명’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.



[별지 제42호서식의(다)] <개정 2020. 1. 17.>
선 상 투 표 용 지

주: 1.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.
2. 투표부분은 별지 제42호서식의(가)에 준하여 작성한다.

3. 선상투표용지의 지질은 팩시밀리로 전송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.
4.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
